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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 리행  겸업 지에 한 헌 원

헌 변 사   항 등 헌 원[2018 195  38 2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재판  원  견 변 사  겸직허가  2020. 7. 16. , 

에 한 변 사   항  에게 용하지 않는 변 사  38 2

에 하여  업   해하지 않아 헌 에 지 57

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7. 16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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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 청  리사업  하고  주사  재 지 변 사 에 겸○ 

직허가  신청하 다  지 변 사 는 변 사   항  개  변 사. 38 2

 겸직허가에 한 규  에게는 지 않는다는  신청  

하 다.

청    취  하는  하고  계   변 사  , ○ 

 항  같   에 하여 헌 심 청  신청하 나38 2 57 , 

원  각하결  았다.

청  헌 재   항에 라  항들에 한 헌 원심68 2○ 

 청 하 다. 

심판대상

청  변 사  겸직허가에 한 변 사   항 체  헌  38 2○ 

다 는 것  아니라, 변 사  가 변 사   항  에57 38 2

게 하지 않고 는 것  다 고 다.

라   사건 심 상  에 하여 변 사   항  38 2○ 

하지 않고 는 변 사   개  것(2008. 3. 28. 8991 ) 57 (

하 심 상 항 라 한다 가 헌 에 는지 여 다‘ ’ ) .

심판대상조항[ ]

변호사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08. 3. 28. 8991 ) 

제 조 준용규정 57 ( )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22 , 27 , 28 , 28 2, 29 , 

조의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및 제 장을 준용한다29 2, 30 , 31 1 , 32 37 , 39 10 .

관련조항[ ]

변호사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(2008. 3. 28. 8991 ) 

제 조 겸직 제한 38 ( )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② 

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. , ( ) ‧

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 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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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이 되는 것

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2. ‧

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 항과 제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2 .③ 

변호사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09. 2. 26. 9416 )

제 조 업무 49 ( )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① 

를 수행한다.

결정주문

변 사   개  것 는 헌 에 지   (2008. 3. 28. 8991 ) 57

아니한다.

이유의 요

○  당   수단  합

변 사  동 상  업 동과는 본질  차 가 다 원  - , ( 2007. 

 마 결  참 심 상 항  연  변 사  리행  7. 16. 2006 334 ). 

겸직  원  지하고 지 변 사  허가  아  겸직할 

수 도  한 변 사   항  에 하여 하지 않는 것38 2

 단순한 리  업  변질 는 것  지하고 또한 , , 

 변 사  직  리행  함께 수행할  생할 수 는 양  

 지하는   다 러한  당하다( ) . .混入

변 사들  그 직 에 하는 업  집  수행할 수 도  변 사 에 - 

  도  마 하 도 심 상 항  에 하여는 변 사, 

 리행  겸직허가에 한 변 사   항  하지 않도  한 것38 2

  같   달 하  한 수단 도 합하다.

피해     균○ 

 리 업  변질 지 여  리행  겸업 허가 당시에 심사 - ① 

하는 것  매우 어 운  리 업  변질 에 라 변 사 , ② 

직   신뢰 하나 비   해가 생할 수 고 그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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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또한 클 것  상 는 행 변 사  규 는 리  업, ③ 

 변질  에 한 실질  감독 재가 어 운  등  합하 , ‧

 변 사  등  허가  아 리행  할 수 도  하는 

는 심 상 항과 동등한 수   달 할 것  보  어 다.

또한  리행  겸업할 경우에는 변 사  달리    - ‘ ’

사  가피하여 리행  변 사 직   실  어 게 다.

그리고  원 변 사들  신에 한 겸직허가  아 리행   - 

하거나 리  립할 수 므  원 변 사  본 실, 

에 특별한 지  다고 보 도 어 다.

상과 같  들  합하 심 상 항  피해     균   - , 

원 에 다고 볼 수 없다.

결○ 

심 상 항  과 지원 에 어  업   해하지  - 

않 므 헌 에 지 아니한다, .



보 도  료

상가 차 리  수  보  규  용  사건

헌 병합 상가건  차보   헌 원[2018 242, 508( ) 10 5 1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차 2020 7 16 , 

목  상가건  통산업  에  규모 포  2

 경우 차  리  수  보  등에 한 상가건  ‘

차보  용하지 않도  하는  상가건  ’ 10 4 ‘

차보   규모 포에 한  헌’ 10 5 1

에 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7. 16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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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○ 1)  통산업  에  규 포   차한 상가2

차 다. 

 차계약에  차 간 료 후 청  상  차○ 

 도  하는  하 청   청  리 계약 , 

체결  해하여 상가건  차보 항  보 하는 리  ‘ ’ 10 4 1

수  탈하 다는  해 상  지  하는  하

다. 

청    계   차  통산업  상 규 포  ○ 

 경우 리    규 한 상가건  차보‘ ’ 10 5 1

가 청  재산 과 평등  해하여 헌 라고 주 하  헌 청

신청  하 나 각 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 상가건  차보  ‘ ’(2015. 5. 13. 13284○ 

 개 고   개   것2018. 10. 16. 15791 ) 10 5 

  규 포에 한 하 심 상 항  헌 여 다1 ( ‘ ’) .

심판대상조항[ ]

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(2015. 5. 13. 13284 2018. 

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0. 16. 15791 )

제 조의 권리금 적용 제외 제 조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10 5( ) 10 4

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  아니한다.

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에 따른 대규모점1. 2「 」 

포 또는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

결정주문

 상가건  차보   개 고    (2015. 5. 13. 13284 2018. 

  개   것   규10. 16. 15791 ) 10 5 1

포에 한  헌 에 지 아니한다.

1) 헌 사건과 헌 사건에 공통 는 내 2018 242 2018 508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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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

쟁  

 개  상가건  차보 하 상가 차  에 행   2015 ‘ ’( ‘ ’)

만 어  리  수   보 하  하여 차  , 

리  계약  통하여 신규 차  리  수하고  차, 

 리  수  해하지 않   담하  그  시 해 상책

 지도  하 다 항 내지 항( 10 4 1 3 ). 

심 상 항  가  같  리  수  보 하는 도     

함에 어  그 보  상   한 것 는 상가, 

차  통해 재산  질  새  함에 어  상가 차  보  

 등 다  리 주체들  재산 거래  안 과 같   간에 균  , 

루도  하여야 한다 헌재 헌 참( 2014. 3. 27. 2013 198 ).

재산  해 여

헌 재 는 차  보  해 사 원리에 수  가하여 차     ○ 

지  강 하는 것   등 다  리주체  과 돌하므  상 하

는  간  균  루  해 상가 차     차

계  한 하는 것  그  당  다고 단한  다 헌재 (

헌 참2014. 3. 27. 2013 198 ). 

리  수  보  상  어느  할 것 지에 해 도   , 2015○ 

 개  마  당시 규 포에 한 실태 사  할 시간과 산  한 

상 었  상가 차   항 단 가 통  하는 보, 2 1

액  과하는 차   상에  하  통  개  

통하여 차  상  해  것과 같 리  수  보  규, 

도 실태 사  실시한 후 차  그 상  할 수 는 다, 

에  보는  같  규 포   여건 등   상가건 에 비하여 

특수  고 규 포  차 에 해 도 리  수  간  보, 

수단  는  등  고 할 필 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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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포  경우  막 한 비 과  들여 상  하고    ○ 

지 리하  차  그 결과   지 도나 고객  하여 업  ·

하는  규 포는 공간 에 어  상 어  차  갖  , , 

것 지에 한  계 에 라 체 매  공여 가 우 다 리. 

 수  보  규  규 포에 함에 어 는 러한 규 포

 특  고 하여  계약 상  택   보다 게 하는 

등  지   도 할 필 가 다.

규 포  경우에도 매수청 민  또는 비 상 청   ( 646 ) ○ 

민   항  행사하여 하 본  수할 가능  상가( 626 2 ) , 

차 에  차 에게 보 하는 계약갱신 나 항( 10 ) ( 3 )

규   아 리  수  간  보 고 다. 

상과 같   합할 심 상 항   한계  탈하   , ○ 

여 청 들  재산  해한다고 보  어 다. 



보 도  료

득 에 한 비과 택과 

득에 한 사시 질 사  한하는 ·

득   득  시행  항에 한 헌 원 사건

헌마 득  시행    등 헌[2018 319 12 18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득  2020 7 16 , 

에 한 비과 택과 득에 한 사  담당하는 공 원

 질 사    한하는 득    아목· 12 5 , 21

 항   같   항  득1 26 3 , 145 3, 155 6, 

  개 고  (2015. 12. 15. 13558 , 2018. 12. 31. 16104

 개   것  단  득  시행   ) 170 12 18 , 

 항  항  득  시행 통19 3 3 , 222 3 , (2017. 12. 29. 

  개 고 통   개  28511 , 2019. 2. 12. 29523

 것  항에 한 심판청  각하하 다) 222 2 . 각하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7. 16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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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○ 청 들  득    아  사 하 편 상 라고 12 5 ( ‘ ’

하고  청 들 라고 한다   아닌  민들 하  민  , ‘ ’ ) ( ‘

청 들 라고 한다 다’ ) .

 민  청 들   과   득    아12 5 , ○ 

 항  항  단21 1 26 , 21 3 , 145 3, 155 6, 170

 득  시행    항  항12 18 , 19 3 3 , 222 2 , 

 항  들  우 하여  민  청 들  평등  해한222 3

다고 주 하 그 헌  하는  사건 헌 원심  , 2018. 3. 27. 

청 하 다. 

 청 들   항들  득  시행  항만  상  , ○ 

항들   단체  우 하여  단체  청 들  평등  등

 해한다고 주 하 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 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득   개  것(2015. 12. 15. 13558 ) 

  아  항   같   항12 5 , 21 1 26 3 , 145 3, 155

 득   개 고6, (2015. 12. 15. 13558 , 2018. 12. 31. 

  개   것 하 개 연 과 계없  득 라16104 , ‘ ’

고 한다  단  득  시행 통  ) 170 (2017. 12. 29. 28511

 개  것   항  항  득) 12 18 , 19 3 3 , 222 3 , 

 시행 통   개 고 통(2017. 12. 29. 28511 , 2019. 2. 12. 

  개   것 하 개 연 과 계없  득  시행29523 , ‘

라고 한다  항 하  항들  통 할  심 상 항 라 ’ ) 222 2 ( ‘ ’

한다  청 들  본  해하는지 여 다) . 

심 상 항    [ ]

득   개  것    (2015. 12. 15. 13558 )

비과 득 다  각  득에 해 는 득  과 하지 아니한 12 (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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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타 득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득 5. 

아.  항 에  득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21 1 26

하는 득

1) 통계 에 라 통계청  고시하는 한 직업 에 22「 」 

 사 하 사 라 한다 가 는 통( “ ” )

 하는 학     

사 가 는 통  하는 식사 또는 식사2) 

사 가 는 통  하는 실비변상  질  지3) 

액

사  또는 그 우  산 나  하 해당 과 간 4) 6 (

개시   단한다  보 과 하여 단체  ) 

는 액  월 만원 내  액10

사 가 재  하는 사택  공 아 얻는 5) 

타 득 타 득  득 당 득 사업 득 근 득 연 득21 ( ) · · · · ·① 

퇴직 득  양도 득  득  다  각 에  규 하는 것  한다. 

사 가 식  집행하는 등 사  동과 26. 

하여 통  하는 단체   득 하 ( “

득 라 한다” )

항 에  득에 하여  항에  근 득 1 26 20 1③ 

 원천징수하거나 과 신고  한 경우에는 해당 득  근 득

 본다.  

득에 한 연말 산 등 득  지 하고 그 145 3( ) ① 

득  원천징수하는 는 해당 과 간  다  연도 월  득  2

지 할 월  득  월 말 지 지 하지 아니하거나 월  (2 2 2

득  없는 경우에는 월 말  한다 하  에  같다 또는 해당 2 . ) 

사  계가 료 는 달  득  지 할  해당 

과 간  득에 하여 통  하는 에 라 계산한 

액  원천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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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에 한 항에  연말 산 득공  등  신고 원천징수 1 , , ② 

수   또는 원천징수 시 에 하여는 같   항  144 2( 1

한다  지  규  한다  경우 사업 득  ) 144 5 . “ ” “

득 사업 또는 사업 득 는 사 거래계약  ” , “ ” “ ” “ ” , “ ”

계 해지 는 료  본다“ ” , “ ” “ ” .

득에 한 원천징수 득  항에 해 155 6( ) ( 21 3

당하는 경우  포함한다  지 하는 는  ) 127 , 134 143 , 

  에  득  원천징수  하지 아니할 수 다  145 145 3 . 

경우 득  지  는 에 라 합 득과  신고하여70

야 한다.

 득   개 고     (2015. 12. 15. 13558 , 2018. 12. 31. 

 개   것16104 ) 

질 사 득 에 한 사 에 사하는 공 원  그 직  수행상 170 ( · ) 

필 한 경우에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하여 질  하거

나 해당  또는 그  건  사하거나 그  할 수 다· . 

다만  항 에  득  항에 해당하는 경우, 21 1 26 ( 21 3

 포함한다 에 해 는 단체   또는 그  건 에  ) ·

득과  에 한하여 사하거나 그  할 수 다.

각  생략 ( )

득  시행  통   개  것(2017. 12.  29. 28511 )

실비변상  여     에  통  12 ( ) 12 3 “

하는 실비변상 질  여 란 다  각  것  말한다( ) ” .實費辨償的

사 가  단체  규약 또는  단체  결18. 

 결 승  등  통하여 결  지  에 라  동  하여 ·

통상  사 할  지  액  

비과 는 득     아  에  통19 ( ) 12 5 3) “③ 

 하는 실비변상  질  지 액 란 다  각  것  말한다” .

 에  액   3. 12 18

질 사 에 사하는 공 원  득에 한 신고내 222 ( · ) ③ 

에 누락 또는 가 어  에 라 질 사  행사하 는 경170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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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에는 미리 본 에  수 신고  안내하여야 한다45 . 「 」 

 득  시행 통   개 고(2017. 12. 29. 28511 , 2019. 2. 

통   개   것12. 29523 )

질 사  항에 라 단체가  사222 ( · ) 41 15② 

에게 지 한 액  과 그 에  동과 하여 지 한 비  

당하게 하여 리하는 경우 에 사하는 공 원   에 · 170

라 질 사할  단체가  사 에게 지 한 액  ·

 에 그 에  동과 하여 지 한 비  하여 리한 ·

 또는 에 해 는 사하거나 그  할 수 없다.

결정주문

 사건 심 청   각하한다. 

이유의 요

 청 들  심 청 에 한 단   - 각하

헌 재   항 본  공  행사 또는 행사  하여 헌68 1〇

상 보  본  해  는 헌 재 에 헌 원심  청 할 수 

다고 규 하고 므 공  행사 또는 행사가 헌 원  청 하고, 

 하는   지 에 아 런 향  미 지 않는 경우라  애당  본

해  가능 나 험  없 므  그 공  행사  상  헌

원  청 하는 것  허 지 아니한다 헌재 헌마 헌재 ( 1999. 5. 27. 97 368; 

헌마 참 또한 어  항  헌 원  청2019. 11. 28. 2017 1356 ). 

하고  하는 사람에 하여 시  내  담고 는 경우라 그 항, 

  상 에게  한  과 리 또는  지  탈  , , 

래하지 아니하여 애당  본 해  가능 나 험  없다 할 것 므

당해 항  상  헌 재   항  한 리  , 68 1

헌 원심  청 하는 것  허 지 아니한다 헌재 헌( 2007. 7. 26. 2004

마 참914 ).

심 상 항  득  시행  항들  에게 수  규 , 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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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   단체  하고 지 않다 다만 들   . 

단체에 어 매  과 지 않  도  득만  갖고 는 경우  

항들  택  실질  누릴 수 없어 수  많   단체에 , 

 들에 비해  나 보 동에 리할 수 나 는 납, 

별 득격차에  비 는 결과  뿐 고  득  시행  항들  내

포하는 차별  아니므 규  단체가 나 사상  택  규  , 

단체에 비해 포 나 동에 어 리한 지  한다고 하 라도 

는 사실상  에 과할 뿐 다. 

그러므   청 들  심 청 는 본 해가능  지 않아 〇

하다.

 민  청 들  심 청 에 한 단   - 각하

〇 헌 재   항에  공  행사 또는 행사  하여 본68 1 ‘

 해   라 함  공  행사 또는 행사  말미암아  ’

본  재 그리고 직  해  경우  미하므  원  

공  행사 또는 행사  직  상 만  에 해당한다고 할 것

고 공  에 단순  간 사실  또는 경  해 계가  , , 

뿐  는 에 해당 지 않는다 헌재 헌마 참3 ( 2008. 11. 27. 2008 372 

또한  해  에 어 는  수규 가 당사  ). 

신  본  해  주 하게 지만 수   경우에는 수 에, 

  가 신  평등원 에 하여 수 상에  었다는 주

 하거나 비 집단에게 택  여하는  헌 라고 고 어 그러, 

한 택  거 다  비 집단과  계에  청   지 가 상

 향상 다고 볼 여지가 는 에 청  그  직   

는 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 할 수 다 헌재 ( 2003. 6. 

헌마 헌재 헌마 헌재 26. 2002 312; 2010. 4. 29. 2009 340; 2013. 12. 26. 

헌마 참2010 789 ).

심 상 항   경우  민에 비하여 비과  수 는 타〇

득   게 하고 득   근 득과 타 득  택할 , 

수 도  하거나 그 에 사 과 에  공 원  질 사 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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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하는 등  택  주고 다 러한 수  에 하여  . 

민  청 들  신들도 과 같  동 한 택  아야 함에도 평

등원 에 하여 수 상에  었다는 주  하고 지 않고 심, 

상 항  에 하여 당한 택  주고 다고 주 할 뿐 다 또한 . 

들에 한  같  택  거 라도 것   민  청, 

들  납 나 사 과 에  공 원  질 사    내·

에 향  미   청 들   지 가 향상  여지가 다고 

보  어 다.

그러므   민  청 들  심 상 항에 한  지 〇

않는다. 

결정의 의의

우리 사 에 는 득  과 해야 하는지 여  또는 과 할 수 는지 ○ 

여 에 하여 지난 여  동안 많  가 루어  다 그 결과 지난 50 . 

  개  득  통해 득에 해2015. 12. 15. 13558

도 원  득 가 과 는 것  리 었다 다만 그 시행시 가 . 

 약  동안  도  본격  시행  후  하여 2018. 1. 1. 2

 민과  평   등에 한 가 계 내 에  계 었고  , 

사건 헌 원심 청  역시 그 연 상에  루어진 것  보 다. 

헌 재   항  한 리  헌 원심 청 가 하  68 1○ 

해 는 본 해가능 과  등  건  어야 한다 그런. 

  청 들  심 청 는 본 해가능  건  갖 지 못하

고  민  청 들  심 청 는  건  갖 지 못하 다, . 

헌 재 는  같  사  고 하여  사건 심 청   각하하 다. 



보 도  료

학 도 약학 학 원  여 학  원  2019

동 여 학  원  숙 여 학  80 , 40 , 

원  여 학  원   80 , 120

한 학 도 학 보건 료계열 학생 원 ‘2019 ․

계 ’에 한 헌 원 사건

헌마 학 도 약학 학 학 원 행  헌[2018 566 2019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재판  원  견 학 도 약학 학 2020. 7. 16. , 2019

원  여 학  원  동 여 학  원  숙80 , 40 , 

여 학  원  여 학  원   한 80 , 120

학 도 학 보건 료계열 학생 원 계  약학 학에 편‘2019 ’․

학하고  하는 남  청  직업 택   해하지 않는다는 결

 고하 다. 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7. 16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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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○ 청  수도  재 고등학  업하고 학 에 재학  학생  

학 도 약학 학 편 학 에 시하 고 비하  남 다2019 .

○ 청  피청    약학 학  원  하  여

학 에 동 여 학 에 숙 여 학 에 여 학80 , 40 , 80 , 

에  하여 약학 학  원    여 학  120 , 1,693 320

약학 학에 하여 청  직업 택    평등  해하 다고 주

하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, 2018. 6. 4. .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학 도 학 보건 료계열 학생 원 계  ‘2019 ’ ․

학 도 여 학 약학 학  원  동결한 하  사건 계2019 ( ‘ ’

라 한다 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) .

심 상계  [ ]

학 도 학 보건 료계열 학생 원 계  2019 ․

학 도 보건 료 야 학 원 원 규  ‘19� ․

원동결 사 과 사 한 사   : , , , ※ 약사, 한약사 사 사 상병리사 , , , 

과 공사 리 료사 업 료사 사 안경사, , , , 

항[ ]

고등   개  것(2011. 7. 21. 10866 )

학생  원 학 산업 학 학 학 원격 학 술 학  32 ( ) ( · · · ·

각 학  포함한다  학생 원에 한 사항  통  하는 에)

 학  한다.

고등  시행 통   개  것(2013. 3. 23. 24423 )

학생  원  에  학 산업 학 학 학28 ( ) 32 ( · · ·① 

술 학 원격 학  각 학  포함하 학원  학원 학  한다· , )

 학생 원  학 원   하여 학  하는 집단 하 집(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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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라 한다 별  학  하 학 립 운  규 에  사” ) , · , 「 」

지 원  수  본재산에 라 해지는 학생수  에  하여야 한, 

다 다만 사 학  사 학 립 운  규 에  사 원 원. , · , , 「 」

격 비  수  본재산에 라 해지는 학생수  에  하 , 

사 학  학 원  해당 학 도 신 학 또는 학  편 학  학 에 3

하여 집할 수 다.

삭② 

항  규 에 하여 학  집단 별 학 원  함에 어  1③ 

 하는 다  각  사항에 하여는 에 라야 한다.

원  양 과 는 집단 별 원1. 

다  각 에 해당하는  양 과 는 집단 별 원2. 

가 료  항  규 에 한 료. 2 1「 」 

나 료 사 등에 한  규 에 한 료 사. 1「 」 

다 약사  에  약사  한약사. 2 2「 」 

라 수 사   규 에 한 수 사. 2 1「 」 

수도 비계  항  규 에 하여 량규 가 는 3. 18 3「 」 

학  원

립학  원4. 

공립학  원5. 

항  규 에 하여   내지 에 한 사항  3 2 4④ 

하는 에는 계 앙행  과 하여야 하 에 한 사항  , 5

하는 에는 계지 단체   견  들어야 한다.  

 항  규 에 한 학  약학 학 학 원  항  25 2 3 2⑤ 

규 에 하여  약학 학  집단 별 공  상  하

는 원  한다.  

결정주문

    사건 심 청  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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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

한 는 본

내에 거주하는 사람  약사가  하여는 내 약학 학에 학하여 ○ 

 과  마 고 약학사 학    약사 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

다  사건 계  남  청 에 하여 내 약학 학에 학 가능한 . 

 원  감 시켜  약사 가시험에 시할 수 는  한

하게 므  사건 계  하여 약사  직업  택하고  하는 , 

청  직업 택  가 해 었는지 여 가  사건  쟁 다.

청  평등  해도 주 하고 나 는  사건 계  하여 , ○ 

여 학  약학 학에 원   남  여 에 비하여 체 약학

학에 학할 가능  고 그만큼 약사가  가능 도 낮아진다는 것 어

에 한 단  청  직업 택  가 해 는지 여 에 한 , 

단과 복 다 라   사건 계  과 지원  하여 청  . 

직업 택   해하 는지 여  심  단한다.

직업 택   해 여  극 - 

고등 에 하  약학 학  원  학  스스  할 수 없고 피청, ○ 

 보건복지 과 하여 한 에 라야 한다 는 가  보건 . 

책 보건 료 경변 보건 료 에 한 사  수  등 사  , , 

고 하여 약학 학  원  결 하도  함  보건 료  한 수

과 원 하고 한 보건 비스  보하  함 다 피청  여 학 . 

약학 학  랜 간 동안 약학 학  운 하  해  경험 산  고 하·

여 여 학 약학 학  원  그  동결한 것 는 약사  한 , 

수 과 원 하고 한 보건 비스 보  한 것 다 라   사건 . 

계   당 과 수단  합  다.

여 학들  쟁  거  고등   원  폐해진 상6·25 ·○ 

에  극  약학 학  립하고  는 간 동안 약학  연 하60

고 약사  양 해 는 약사  한 수 과 원 하고 한 보건 비스 , 

공  하여 여 학  약학 학들  랜 간 해  경험과 산 등

 참 할 필 가 다 청  주   사건 계  하여 체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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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학 학 원   여 학 약학 학  원  만큼 청1,693 320 (18.9%) 

 약학 학 진학 가 한 다는 취지  보 라도 여 학  아닌 다, 

 약학 학  경우에도 재 학생  여학생  비  평균  에 달50%

하는 에 비 어 볼  사건 계  한  청  주, 

에 미 지 못할 것  보 다 또한 편 학 과 에  각 약학 학별  시. 

는 가 다 고 약학 학 편 학  복지원  가능하여 수도  신 

남  여 학 약학 학 나 지 재 특별 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

않는  고 하 여 학  약학 학  재한다는 사 만  그 원  , 

청  약학 학 학가능 에 결  향  미쳤다고 단 하 는 어

다 라   사건 계  한 직업 택   한  해   . 

원 에 다고 보 는 어 다. 

청  여 학  한 다  약학 학에 학하여   마  후 ○ 

약사 가시험  통해 약사가  수 는 한  가능  가지고 다. 

라   사건 계  하여 청  게 는 보다 원 하

고 한 보건 비스  공하 는 공   크다고 할 것 므  사건 , 

계   균 도 갖 었다.

그러므   사건 계  청  직업 택   해한다고 볼 수 ○ 

없다.

결정의 의의

 사건 계  하여 체 약학 학 원   합계  1,693 320○ 

원  여 학 약학 학에 어 다 그러나 여 학  다  남. 

공학 약학 학  재 학생 비에  여학생  평균  약  하고 50%

는  보 여 에 할당  원 없  남  지원 가 등하게 경쟁하 라, 

도 여  여 학 약학 학에  원  비  과하여 약학(18.9%)

학에 합격하고 는 것 므 여 학 약학 학에  원만큼 남  , 

청   고 다고 보  어 다 또한 약학 학 편 학에 향  . 

미 는 는 약학 학 격시험 학  공 어  , , , 

개  등  , 다양하고 어  가 한 향  미 는지도 각 약

학 학별  다 므  지원 들  신에게 가  리한 약학 학  택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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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할 것 약학 학 편 학,  복지원  가능하여 수도  신 남  

여 학 약학 학 나 지 재 특별 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

 고 하 여 학  약학 학  재한다는 사 만  그 원  청, 

 약학 학 학가능 에 결  향  미쳤다고 단 하 는 어 다 라. 

 청 에게 여 학  한 다  약학 학에 학하여   마

 후 약사 가시험  통해 약사가  수 는 한  가능  여

어 므 헌 재 는  사건 계  청  직업 택   , 

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



보 도  료

피해 가 처 원 사   후 

다시 처  망한 폭행 사건

헌마 처 취[2019 1120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2020 7 16 , 사

죄에  처 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 사가 하고 믿  수 

는   상 피해 가 다시 처  망하 라도 

미 루어진 처 원  사 시  효 에는 아 런 향  없 에

도 하고 피청  청 에게 공 없  처  하지 않고 , 

폭행 피 사실    한 처  한 것  

 검찰  행사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다는 

취지  청  심판청  용하는 결  고하 다. 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7. 16.

헌 재판  공보 실



- 1 -

사건개요

청  나주시 재 식당 앞 상에  피해  폭행에 항하2019. 2. 11. ○ 

여  피해   아채고  낭심   걷어차 폭행하 다1

는 죄사실  처  았다.

청  피해   폭행  당하  뿐 피해 에게 폭행  ‘ , ○ 

가한 사실  없 에도 하고 피청  청  폭행 피 사실  , 

  한 처  함  신  행복  등  해하 다.’

고 주 하  그 취  하는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  

결정주문

피청  주지 검찰청  사건에  청2019. 7. 10. 2019 31473○ 

에 하여 한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 것 므

  취 한다.

관련법령

 폭행 폭행260 ( , )○ 

사람  신체에 하여 폭행  가한 는  하  징역 만원 하     2 , 500① 

 또는 과료에 처한다, .

항  항  죄는    1 2③ 피해  시한 사에 하여 공  할 수 

없다.

검찰사건사 규  처69 ( )○ 

결  주  다 과 같  한다   .③ 

    1. : 피 사실  나  각  사항  참 하여  51「 」 

 필  하지 아니하는 경우  

공 없  결  는 경우 통고처  행  경우   4. : , , , 「 」

가 폭 죄  처  등에 한 특 또는 매매알  등 행  「 」 「

처 에 한 에 한 보 처   경우 보 처  취 어 (」

검찰에  경우  한다 사  는 경우 공  시 가  )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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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죄후  개폐   폐지  경우  규 에 하여  , , 

 경우 피 에 하여 재  없는 경우 동 사건에 하여 , , 

미 공 가  경우 공  취 한 경우  포함한다 다만 다  한 ( . , 

거  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죄  공 원  고  ), 

어야 하는 죄  경우에 고  또는 고  없거나 그 고  또는 고  

 또는 취  , 사 죄  경우 처  망하지 아니하는 사

시가 거나 처  망하는 사 시가 철  경우 피 가 사망하, 

거나 피   하지 아니하게  경우     

이유의 요

사 죄  쟁 과 리

상 폭행죄는 사 죄   항 참 직  피해( 260 3 ), ○ 

 처 원 사 시  재 여 에 하여 살펴본다.

피해  처 원 사가 하고 믿  수 는  었다고 평가○ 

는 경우라 사 죄에  처  망하지 아니하는 사  시, 

 시한 후에는 다시 처  망하는 사  시할 수 없다 원 (

고 도 결 등 참2016. 11. 25. 2016 15018 ).

피해  처 원 사 시가 재하는지 여  극 - 

수사 에 하 피해 는 신  청 에 하여 상해  가, 2019. 3. 20. ○ 

한  경찰 사  는 과 에  청  폭행  당한 에 

해 는 처 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 사  시하 고 그 사 시가 피, 

신 에 재  사실  할 수 다.

피해 가  사건 처  폭행 피해사실  체  진술하고 경찰 , ○ 

사  는 과 에  청 에 한 처 원 사  시   그 내

 에 재  상 피해 가 수사 에 하여 한  사 시는 

하고 믿  수 는  었다고 평가할 수 다.

사 죄에  피해 가 다시 처  망한 경우 미 루어진 처

원  사 시  에 향  는지 여 극 - 

피해 는 청 에 한 경찰 피 신  당시 청  피해 2019. 3. 27. ‘○ 



- 3 -

  하여 거짓말  하여 할 수 없다. 고 하  다시 처  ’

망하는 사  시하 다.

그런   피해 가 처 원 사   당시 청  향후 리한 진술○ 

 해  것  하 다고 하 라도 는 처  원하게  동 에 과하

다고  타당하므 , 피해 가 다시 처  망하는 사  시하 다고 

하 라도 미 루어진 처 원  사 시  에는 아 런 향  없다.

결정의 의의

피해  시한 사에 하여 죄  할 수 없는 폭행 사건에  피해 가 처○ 

 처 원 사  시한 상 후 피해 가 다시 처  망하 라도 

미 루어진 처 원  사 시  에는 아 런 향  없 므 피청, 

는 청 에 하여 공 없  처  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(

규   항  참69 3 4 ).

그럼에도 피청  청  폭행 피 사실    한 ○ 

처  하 는 헌 재 는 직  사 죄  처 원 사 시 , 

재 여  심리한 결과  처 에 사실  또는 리 해  못  

다고 단하고  취 하 다, .


